질의2: 외국인투자기업 허가부처의 허가권한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가? 현시점 성급 허가부처의 권한 범위는 어떠한가? 권한을 초월하여 허가하거나 또는 프로젝트를 분할하여 허가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답변: 중국에서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 허가절차는 기본건설 또는 기술개조의 성격에 따라 계획부처 또는 기술개조 주관부처에서 각기 책임지고 프로젝트 의견서와 타당성연구보고서를 허가하고 동급 대외경제무역부처에서 회사의 계약과 정관을 책임지고 허가하며 구체적으로 중앙정부허가와 지방정부허가 2급 허가제도로 구분한다.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중 투자총액(증자부분 포함)이 미화 1억불 이상의 권장영역·허가영역 프로젝트와 투자총액(증자부분 포함)이 미화 5,000만불 이상의 제한영역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에서 허가한다. 국가에서 규정한 제한 금액이상·제한영역과 쿼터·허가증 관리 프로젝트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사항과 대형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의 계약·정관 및 법률상 특별규정이 있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증자·감자·투자지분의 양도·합병)은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기 프로젝트 이외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한다.1 현시점 성급 대외경제무역부처의 허가권한은 투자총액(증자부분 포함)이 미화 1억불이하의 권장영역·허가영역과 투자총액(증자부분 포함)이 미화 5,000만불 이하의 제한영역 프로젝트에만 한한다.

중국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 허가부처에서는 권한을 초월하여 접수하거나 규정된 금액 이상의 프로젝트 허가 또는 프로젝트를 분할하여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규정된 금액이하의 프로젝트에 관해서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와 종합적 평형유지를 강화하고 또한 반드시 규정에 따라 상급 부처에 등기하여야 한다.2 국가에서 규정한 조건·권한과 절차에 따라 허가하거나 또는 규정에 따라 상급 부처에 비치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되며 세관·세무와 공상행정관리부처에서는 관련 수속을 처리하지 않는다.3 단 여러 프로젝트가 동일 종류에 속하는 지는 구분이 어려울 때가 많으므로 실무상 허가부처에서 자체적인 재량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초월한 허가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무효라 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프로젝트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투자자는 권한을 초월한 허가의 법률적 후과를 충분해 고려하고 정확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1 “국무원투자체제개혁에관한규정”(国务院关于投资体制改革的规定 2004年)


2 “현시점외국인투자기업허가관련문제에관한긴급통지”(国务院办公厅关于当前审批外商投企业有关问题的紧急通知 1995年) 제1조


3 “현시점외국인투자회사허가관련문제에관한긴급통지” 제4조








